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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Privacy 

소극적 개념 : 
Right to be let alone(Warren & Brandeis(1980))
- 인간의 존엄성, 인격권, 생존권에 기초한 개념
- 정보화시대 정보프라이버시개념으로 발전(Information Privacy)

적극적 개념 :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어떠한 정보가 수집, 이용, 처리에 대한 동의권 행사

및 알 권리
- 저장, 기록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열람, 사본교부)
- 저장, 기록된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권
- 정보의 올바르지 않은 이용자(소)에 대한 삭제청구권



용어정의 : 개인정보란?
EUEU

“식별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

독일독일 연방연방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제제33조조 제제11항항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 가능한 자연인 (정보주체)의 인적, 
물적 환경에 관한 일체의 정보

프랑스프랑스 정보처리정보처리 축적축적 및및 자유에자유에 관한관한 법률법률 제제22조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확인번호나 그를 확인하게 해주는 하나 이상의
요소를 조합함으로써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구성

호주의호주의 프라이버시법프라이버시법
진실하거나 아니거나, 물리적인 형태에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건 간에
그의 신원이 명백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명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의견을(데이타베이스를 형성하는 정보 또는 의견을 포함) 의미

핀란드의핀란드의 개인정보법개인정보법
개인 또는 개인의 가족 구성원 및 가계(家系)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적 특질이나 환경에 관한 정보를 의미



Global Standard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UN Guideline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files(1990)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s(2002)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ivacy(1981)
Data Protection of Directive(1995)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17799(British Standard, 7799)(1999)

UN

OECD

EU

ISO



①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② Data Quality Principle
③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④ Use Limitation Principle
⑤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⑥ Openness Principle
⑦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⑧ Accountability Principle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정보관리자의 의무

정보주체의 권리

동의
정보처리현황에 대한 알 권리
열람 및 사본을 교부 받을 권리
정정청구권
불복청구(이의제기)의 권리



EU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주요내용

EU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처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통지 받을 권리
․ 정보처리에 대하여 협의할 권리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권리
․ 특정상황에서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반대할 권리

정보관리자의 의무
.  공정하고 적법한 개인정보의 처리
․ 정보처리목적의 명시
․ 정보처리목적과의 적절성과 관련성, 비례성유지
․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확보
․ 기술적․조직적 보안조치확보
․ 감독기구에 정보처리에 대하여 고지

적절한 보호수준이 확보되지 않은 제3국으로의 수출금지
회원국내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자기정보자기정보 열람청구권열람청구권((알알 권리권리))
개인정보보유기관(시스템관리자)에 대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청구
정보보유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용
개인정보가 문서외에 필름 ․ 자기테이프 ․ 자기디스크 등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본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함.

자기정보자기정보 정정청구권정정청구권
정보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이면 정정을 요구
정보보유기관은 그 부분을 정정하여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
정보주체의 정정요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보유기관은
거부이유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의 방법을 통지

자기정보자기정보 사용중지사용중지 ․․ 삭제청구권삭제청구권
정보보유기관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으면, 정보주체는 자기정보의 무단공표․
이용의 금지 내지 사용 중지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보유기관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정보의 사용 중지 ․ 삭제 여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의 권리



구 분 OECD UN EU UK USA Canada Sweden Aust Kor *

수집제한 원칙 ○○ ○○ ○○ ○○ ○○ ○○ ○○ ○○ ○○

정확성확보원칙 ○○ ○○ ○○ ○○ ○○ ○○ ○○ ○○ ○○

목적명시 원칙 ○○ ○○ ○○ ○○ ○○ ○○ ○○ ○○

이용제한 원칙 ○○ ○○ ○○ ○○ ○○ ○○ ○○ ○○

안전성확보원칙 ○○ ○○ ○○ ○○ ○○ ○○ ○○ ○○

공개의 원칙 ○○ ○○ ○○ ○○

개인참여 원칙 ○○ ○○ ○○ ○○ ○○ ○○ ○○ ○○

책임의 원칙 ○○ ○○ ○○

차별금지 원칙 ○○

국외이전제한 ○○ ○○ ○○

* 한국자료: 2007년 1월 보건복지부 개인보건정보보호법(안) 기준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원칙 수용 정도



Key Points

개인정보보호 법률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의 내용은 접근권, 수정권, 정정권 등 을 보장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OECD 8원칙을 수용하고 있음.

개인정보처리기관(자) 및 의료정보관리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있음. 

외국의 법률은 상세 정도와 구분의 차이가 있을 뿐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보호 조치를 표준화하고 있음

가이드라인은 법령에 비해 구속력은 떨어지지만 적절한

행동기준을 뒷받침하여 일선의 혼선을 소거할 수 있음.



국외
개인 의료정보보호

입법 현황



미국 HIPAA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

제정 배경
- 보호대상건강정보(PHI, Protected Health Information)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의료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미 보건성(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에서는 HIPAA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Privacy Rule, 
Security Rule발표

제정제정 목적목적
- 전직 시 의료보험을 가지고 전직하는 것을 가능
- 지속성을 보장
- 의료보험과 의료제공에 관한 사기와 남용 방지
- 의료를 위한 저축구좌의 이용을 촉진
- 장기요양에 대한 접근의 개선과 확대
- 의료보험 행정업무를 간소화



최소공개의 원칙
개인의 권리

프라이버시 관행의 통지
접근의 권리
수정의 권리
공개내역서를 받을 권리
제한요청의 권리
비밀 의사소통 요청의 권리

관리적 요구사항
프라이버시 정책 및 절차
프라이버시 인력
인력 교육 및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의 부작용 완화
데이터 보호대책
불만처리

문서의 기록의 보존 등

미국 HIPAA Privacy rule



HIPAA Privacy rule

기본원칙
- 프라이버시 규정 적용대상 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의료정보를

사용 or 공개못함.
예외: 이 규정에서 허가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정보의 대상인 개인 또는 대리인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

허가된 정보 사용 및 공개
- 환자개인에 대한 공개
- 진료(Treatment), 지불(Payment), 의료기관 운영업무

(Health Care Operations) 를 위한 정보의 사용 및 공개
- 동의 또는 반대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
- 임시적 사용 및 공개
- 공공의 이익과 혜택을 위한 활동
- 제한된 데이터 셑(Limited Data Set)

동의가 필요한 사용
- 마케팅 목적
- 생명보험에서 장애자 혜택관련
- 제3자에게 정보를 유출 시
- 병원 인명부



§§164.502164.502 보호되는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의보건의료정보의 이용과이용과 공개공개: : 일반원칙일반원칙

(a)표준. 보험수혜기관은 본 절이나 본 장 제160조의 C에서 허용 또는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를 이용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1) 허용되는 이용과 공개
(ⅰ) 개인에 대하여; 
(ⅱ) 치료, 지불 또는 보건의료행정업무를 위하여; 
(ⅲ) 본 절에 의하여 기타 허용,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이용이나 공개에

부수하는 경우. 

(2) 공개 요청에 대하여
보험수혜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ⅰ) 개인이 요청한 경우의 공개; 그리고
(ⅱ) 보험수혜기관의 본 조항 준수여부를 조사 또는 판단하기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HIPAA: 의료소비자의 정보 접근권



HIPAA: 의료소비자의 수정권
§§164.526 164.526 보호되는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의보건의료정보의 수정수정

(a) 표준: 수정권
(1) 수정권

지정기록세트*에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가 보존되는 동안 개인은 보험수혜기관에
대하여 지정기록세트에 있는 개인의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나 기록을 수정요청
할 권리를 가진다. 

(2) 수정의 거부
보험수혜기관은 수정요청의 대상인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나 기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의 수정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ⅰ)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나 기록이 보험수혜기관에 의하여 생성되지
않은 경우. 단,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의 작성자가 더 이상 요청된
수정행위를 가할 수 없으리라는 개인의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 때에
한한다. 

(ⅱ)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나 기록이 지정기록세트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ⅲ)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나 기록이 조사 가능한 것이 아닐 경우; 또는
(ⅳ)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나 기록이 정확하고 완전한 것일 경우

*규칙적용대상이 보관한 기록 중 (1)개인에 관한 의료 및 비용청구기록 (2)H.P이 보관하는 가입, 지불, 소송제기
또는 의료관리기록시스템 (3)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개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한 기록을 포함.



§§164.528 164.528 보호되는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의보건의료정보의 공개내역공개내역

(a) 표준: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의 공개내역에 대한 권리

(1)개인은 공개내역의 요청일로부터 6년 이내의 보험수혜기관이 작성한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의 공개내역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공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치료, 지불 그리고 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개; 
(ⅱ) 보건의료정보를 개인에게 공개; 
(ⅲ) 달리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이용이나 공개에 수반하여 행해진 공개; 
(ⅳ) 승인에 따라 행해진 공개; 
(ⅴ) 시설의 기록부나 개인의 치료와 관련 있는 자들. 기타 통지

목적으로 행해진 공개; 
(ⅵ) 국가안보나 국가방첩의 목적으로 행해진 공개; 
(ⅶ) 교정기관이나 법 집행관에 대하여 행해진 공개; 
(ⅷ) 제한적 데이터세트의 일부로서 행해진 공개; 또는
(ⅸ) 보험수혜기관의 이행준수기일 전에 이루어진 공개

HIPAA: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미국 HIPAA Security rule

보안기준 총칙
행정보장조항
․ 보안관리과정
․ 양도된 보안책임
․ 인력보안
․ 정보접근관리
․ 보안의식과 훈련
․ 보안사건 처리절차
․ 접근계획
․ 평가
․ 사업협력자계약과 기타 협정

물리적 보장조항
․ 시설접근통제
․ 워크스테이션 이용
․ 워크스테이션 보안
․ 장치와 매체 관리
기술적 보장조항
․ 접근통제
․ 감사관리
․ 정보의 보전
․ 개인 또는 법인과 기타 협정
․ 단체의료계획을 위한 필요조건
정책과 절차 및 필요조건
․ 전송 보안
조직적 필요조건
․ 사업협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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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개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목목 적적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료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룰을 제시

특특 징징
1.1. 정보가정보가 누구의누구의 것인가에것인가에 대한대한 논의의논의의 종지부종지부
환자의 정보가 환자의 것이라고는 하나 동의 없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므로 환자의 것이라는 생각 역시
큰 의의 없음. 중요한 목표는 의료정보에 관한 투명성의 확보, 증가, 정보의 악용 및 누설방지

2. 2. 환자의환자의 정보와정보와 의사의의사의 정보정보 구분구분
즉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여 의사의 평가정보정정대상에서 제외

3. 3. 보호범위의보호범위의 확대확대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에 한정. 또한 정령을 통해 5000건 미만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비적용, 그러나 의료에서는 사망한 환자, 진료소의 환자 정보 포함. 즉,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

4. 4. 정보공개청구권은정보공개청구권은 정태적정태적 상황에만상황에만 한정한정
지금까지 누가 환자정보를 이용하였는가에 대하여 보고, 설명(ACCOUNTING)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 
다만 어떤 정보가 있는가를 공개

5. 5. 동의획득의동의획득의 기준기준, , 의료기관의료기관 내내, , 외부의외부의 이용여부이용여부
규제 대상 기관의 내부 정보이용과 외부 정보 이용(정보의 제3자 제공)으로 구분하여, 내부 이용은 동의 없이 이용목적만 통지,
공표하게 되며, 외부 이용은 동의가 원칙이라는 형태. 즉 의료정보의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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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정보주체의 권리권리

일본 의료,개호사업자의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이용목적의이용목적의 제한제한((본인본인 동의동의 없는없는 용도변경용도변경 불가불가))

이용목적을이용목적을 통지통지 받을받을 권리권리

개시개시((열람열람))권권

정정정정 및및 이용정지이용정지 요청요청

이용목적의이용목적의 통지통지, , 개시개시, , 정정정정, , 이용정지등의이용정지등의 조치를조치를
취하지취하지 않을않을 경우경우 이유를이유를 설명들을설명들을 권리권리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의무

6. 의료·간호 관계 사업자가 실시하는 조치의 투명성 확보와
대외적 명확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고방식과 방침에 관한 선언, Privacy Policy ,
Privacy Statement 

7. 책임체제의 명확화와 환자·이용자 창구의 설치 등

*안전관리조치사항
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의 정비, 공표
② 개인정보보호추진을 위한 조직체제 등의 정비
③ 개인데이터의 누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보고연락체제의 정비
④ 고용 계약 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의 정비
⑤ 종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실시
⑥ 물리적 안전관리조치
⑦ 기술적 안전관리조치
⑧ 개인데이터의 보존
⑨ 필요 없게 된 개인데이터의 폐기, 소거

일본 의료,개호사업자의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제 3자 제공의 예외

① 법령에 의거한 경우

②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가 있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울 때

③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이지만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할 때

④ 국가기관 혹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협력할 필요가 있으나,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해당사무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일본 의료,개호사업자의 정보보호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에개인정보보호법에 기초한기초한 별도의별도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제정제정에에

의한의한 규제규제

OECD 8OECD 8원칙을원칙을 충족하는충족하는 정보주체의정보주체의 권익보장권익보장

환자동의는환자동의는 의료기관의료기관 외부외부((정보의정보의 제제33자자 제공제공))에서에서 이용이용 시시

동의를동의를 득하되득하되 내부내부 이용은이용은 동의동의 없이없이 이용목적만이용목적만 통지통지, , 공표공표

개인정보취급자에게개인정보취급자에게 인적인적//관리적관리적((정책정책, , 규정규정 등등), ), 기술적기술적, , 

물리적물리적 보호조치보호조치 실시할실시할 것을것을 규정규정

정보관리위탁업체의정보관리위탁업체의 선정선정 및및 정기적정기적 감독의무감독의무 부과부과

일본 의료정보보호의 특징



캐나다

　　　　　
� 　　　 　 　　　

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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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katche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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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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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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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의료정보보호법률



개인개인 의료정보를의료정보를 수집수집, , 사용사용, , 공개하는공개하는 방식에방식에 대한대한 규칙규칙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할 경우 환자의 동의 득함.
의료정보관리자는 모든 개인 의료정보를 기밀로 처리, 보안 유지
개인의 자신의 의무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오류에 대한 정정권
강화
환자가 의료정보관리자에게 자신의 의료정보를 다른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모금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할 경우 명확한
규칙 제정
연구 목적으로 개인 의료정보를 사용, 공개할 경우에 대한 지침
의료기관의 관행에 대해 개인이 IPC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본 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 구제수단을 제정.

캐나다: 온타리오 주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2004 )



개인의개인의 권리권리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하는 목적을 파악.
의료정보 관리자에 통지하여 동의를 철회할 권리
본인의 의료정보에 접근을 요청할 권리
본인의 의료정보와 기록 자료를 정정하도록 요청할
권리 및 이에 대한 지침
의료기관의 관행에 대해 개인이 IPC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본 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 구제수단을 제정(항소)

캐나다: 온타리오 주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2004 )

*IPC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Ontario)



의료정보관리자의의료정보관리자의 책임책임

개인의료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할 경우 개인 동의를 받음
단, 지정한 제한적인 상황은 예외

합법적 수단으로 법적 목적에 의해서만 의료정보를 수집
합당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작업 필요
온타리오 주 외부 지역에서 정보를 사용, 공개하는 경우에도
해당. 다음의 조치를 포함함. 

- 도난 또는 손실방지
- 무단 사용, 공개, 복사, 정정 또는 파기되지 않도록 보호
- 정보가 도난, 손실되었거나 또는 무단 사용자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한 경우 가장 합당한 시점에 개인에게
통지하는 행위

개인 의료정보의 정확성, 완벽성, 최신성을 유지하고 제공
의무기록의 저장, 전송, 처리할 경우 보안유지
접근, 정정요청 답변, 정보실무에 대한 질의 답변, PHIPA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소장접수 등을 수행할 연락담당자지정

캐나다: 온타리오 주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2004 )



오류오류 정정정정

개인이 해당 기록이 불완전, 부정확하다는 점을 의료정보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이 개인이 해당 기록자료를 정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관리자는 개인 의료정보를
정정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보가 해당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 소견이거나
관찰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관리자는 개인 의료정보를
정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정보관리자는
1)거부사실, 2)거부이유, 3)해당 거부 사실과 관련하여 IPC에
제소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4)해당 기록자료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진술서로 첨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통지하여
야 함.

캐나다: 온타리오 주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2004 )



캐나다: 온타리오 주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04)

보호법의보호법의 보호를보호를 받는받는 정보유형정보유형

- 개인의 신체.정신 건강관련 정보로 가족의 건강이력 포함

-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련되는 정보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신원자료

장기의료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위한 서비스 계획

- 의료서비스 비용 또는 적정성 관련 정보

- 신체 장기 또는 조직 기증에 관련 되는 정보

- 개인의 의료카드 번호

- 개인의 대리인(대리 의사결정자)에 대한 식별 정보



개인의료정보와개인의료정보와 관련한관련한 동의동의

- 이 법률에서 동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관리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른 관리자에게
개인의료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개인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보류 또는 철회하지 않는 한, 이 개인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
으로 한다. 

- 공개목적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닌 경우에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또한 관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04)



캐나다: 온타리오 주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04)

동의 유효조건 : 사실파악이 가능한 경우, 자발적인 경우, 문제의 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개인이 동의한 경우

묵시적묵시적 동의가동의가 충족되는충족되는 경우경우

의료정보 관리자는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할 때마다
매번 개인으로 부터 서면이나 구두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PHIPA는 관리자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자
간에 정보를 주고 받을 경우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허용, 

단, 개안이 명시적으로 자신의 동의를 보류
또는 철회하였음을 관리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명시적명시적 동의가동의가 필요한필요한 경우경우

의료정보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개인
또는 기관에 개인 의료정보를 공개할 경우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 

관리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목적으로 다른 관리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경우 명시적 동의 받아야 함.

모금 목적
마케팅 연구/활동 목적
연구목적



동의 없이 개인 의료정보 사용이 가능 경우

- 정보 수집, 생성 목적인 경우
- 개인이 법적으로 관리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허용, 

또는 요청할 목적인 경우
- 위험관리, 오류 관리 또는 질적 수준 향상이 목적인 경우
- 개인의 신원을 노출하기 않기 위해 정보를 파기 또는

정정할 목적인 경우
- 개인의 동의를 얻을 목적인 경우(이름과 연락정보로 한정)
- 소송목적인 경우
- 의료서비스 청구 비용을 취득하거나, 청구 건을 확인, 

감시하는 목적인 경우
- 연구목적인 경우. 특정상황에 따라 달라짐
- 법적으로 허용 또는 요청하는 경우

캐나다: 온타리오 주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캐나다: 온타리오 주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동의 없이 개인 의료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시설에서 공개하는 경우

-사망자에 대해 공개하는 경우

-의료 또는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경우

-위험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경우

-관리 및 감독 관련 공개

-소송 관련 공개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호법에 의거하여 공개하는 경우(타 보호법도 해당됨)

-연구목적의 공개

-의료시스템을 계획, 관리할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의료비용 지급사항을 감독할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의료시스템을 분석할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개하는 경우

*    의료정보관리자 또는 이 관리자의 인가를 받은 대리인이 감독, 통제하는 개인의료 정보를 해제하거나

또는 다른 관리자나 관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정보주체로서의 환자의 진료기록에의 접근권, 정정권을 인정

개인 의료정보의 정정에 있어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

소견이거나 관찰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는 개인

의료정보를 정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

정보관리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함.

미국의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의 모든 절차(환자에게 정보제공, 

불만사항처리 및 제소에 관한 안내 등)를 담당하는 부서와

전담직원을 지정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의료정보보호 특징


